




- 저작권 신탁관리는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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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신탁 대상 저작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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